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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고찰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의 지

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였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설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뿐만 아니

라 24시간 감시받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CTV 의무 설치는 보육서비

스 질을 저하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보육교직원, 사회적 인정,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justification for social recognition of 

childcare staff through a review of Axel Honneth's recognition theory of childcare staff's caring 

work, the Constitution, the Infant Care Ac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of childcare staff was confirmed. 

Despite the continuous intervention of childcare policie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childcare teachers, poor working conditions such as annual/monthly vacation and rest time 

guarantee were confirmed. Secon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childcare staff were confirmed. 

The installation of CCTV installed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care institutions confirmed not 

only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childcare staff but also the psychological pressure of childcare 

staff who are monitored 24 hours a day. Thir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the 

justification for social recognition of childcare staff through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law for appropriate performance evaluation of childcare. 

Key Words : Nursery teacher, Social recognition, Labor Standards Act, Infant Care Ac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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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취업모의 경제활동 증가와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적 

활동 및 여가생활에 참여하는 여성의 증가는 자녀양육 

및 돌봄역할 축소와 영유아의 돌봄사회화를 요구하는 

보육정책의 개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유아 돌

봄에 대한 보육정책은 영유아 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

한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보다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갖는 부모의 지위 강화와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의 갈등

을 초래하게 되었다[1].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수평적 협

력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는[2] 영유아 돌봄의 성공

적 안착을 위협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2015년 5월 18일 「영유

아보육법」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3] 

있어 실효성 있는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취업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보육정

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영유아

의 돌봄사회화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보육시설

의 양적 확산이라는 인프라 구축 보육정책은 보육교직

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보육시설 내의 아동학대 등

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4]. 특히 아동학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2015년부터 어린이집의 

CCTV설치 의무화 제도 등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CCTV설치는 아동학대 예방의 의미

보다는 보육교직원의 활동에 대한 감시의 도구라는 기

능이 더 적절하겠다. 학부모와 시설장으로부터 감시받

는 영유아 돌봄은 심리적 압박 등을 초래하여 보육교직

원들은 사회적 무시를 경험하게된다. 이는 보육교직원

에 대한 불신[4]과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저평가 및 보

육교직원의 인권훼손[5] 등의 기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극복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을 시

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기대는 어려운 실정

이다.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저평가 및 근무환경 개선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6]. 그러나 명쾌한 해결은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며, 제도 시행의 한계와 열악한 근무환경

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시한바와 같이 보육교직원은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영유아 돌봄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당연한 권리를 갖

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

한 저평가 및 인권훼손 등의 문제는 돌봄노동의 불인정

으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

정보다 일반적인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적 인정에 대한 선행연구의 전무한 

실정에 주목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휴게시간 보장, 초과근무 수당 보장 등의 법적 토대는 

이미 마련되었는데, 여전히 문제로 지속되고 있어 의미

가 없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CCTV의 감

시 대상보다는 사회적 인정을 전제한 실효성 있는 개입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

한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현행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간과하기보다 사회적 인정을 전제하는 인정관점의 새로

운 시도를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에서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당

위성과 사회적 인정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

울러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현행법의 개정 및 보완

을 제언하고자 한다.

2.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2.1 사회적 인정의 당위성

인간은 사회를 떠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

물이며,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감을 의미한다. 즉, 

개인은 사회구성원으로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공동체

의 가치와 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받

음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

으로 개인은 타인을 인정하고 인정받는다. 사회적 연대

의 경험은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보육교직원도 예외는 

아니다. 보육교직원은 취업모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

능하도록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돌봄의 역할을 대신 수

행함으로써 과거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역할을 한

다. 취업모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는 개인의 자아실현

은 물론, 생산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성장의 원동

력도 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는 보육교직원, 취업모 여성의 자아실현, 국가

발전의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상생하는 사회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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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측면에서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은 당연하며, 

영유아의 돌봄사회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겨진다.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인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생애주

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7]. 개인의 자아형성은 물

론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상호주관적 관계

를 형성하여 긍정적 자기인식을 갖도록 하며, 긍정적 자

기인식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인정은 

타인과 상호주관적 관계에서 출발하며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개인에게 사회적 가치부여와 긍정적 자기인식 경

험을 토대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아정체성은 개인

의 자아실현은 물론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7].  

개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부여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인정은 물론이며 공동생활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연대감의 표현이며, 개인은 긍정적 인식을 실현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개인의 인정 경험이

며 인정 경험은 인정윤리를 동반한다. 인정윤리는 개인

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한 자아실현을 전제한다. 성공적

인 자아실현은 타인의 긍정적 태도 즉, 타인의 인정을 필

요조건으로 하는데 이것은 타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며, 

개인과 타인과의 상호인정의 당위성을 갖는다[8]. 

그러므로 인정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가치부여

를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과 타인의 상호인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당연하며 사회적 인정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인정 경험을 발판으로 자신의 과업을 성공적으

로 수행함으로써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Axel Honneth

‘인정이론’에서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을 찾을 수 있

다. 사회적 인정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가치 획득

을 위한 긍정적 관계 형성의 기제가 되는 긍정적 자기

인식을 요구한다. 자아실현과 사회적 가치 획득과정에

서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의식을 갖게 되고 자

신이 누구이며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며 이를 위해 타인을 인정한다. 

따라서 자아실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사회구성원 간

의 상호인정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무로 설정되어야 한

다. 즉, 사회적 인정은 개인의 성공적인 자아실현, 긍정적 

자기의식, 행복한 삶의 필요조건이며 도덕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 이는 그 사회의 도덕적 발전을 평가할 수 있

는 규범적 기준을 상정하여 사회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배

려, 제도적 권리 부여, 사회적 연대도 가능하게 한다[8]. 

이렇듯 사회적 인정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인정을 전

제하여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완성을 위한 원동력[8]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보육교직원도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돌봄노동

에 대한 가치 인정은 보육교직원들의 자아실현을 가능

하게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은 물론이며 영유아의 

돌봄사회화의 성공적 안착으로 귀결될 것이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의 토대는 보육현장의 돌봄노동에서 찾을 수 있다. 돌봄

노동 시장에서 보육교직원은 CCTV영상 촬영에 노출되

어 감시받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9,10]. 

돌봄노동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인식하기보다 돌봄노동

에 대한 저평가를 경험하는 근무환경에서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불인정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과 처

우는 보육교직원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취업모의 

증가로 야기되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사회발전의 측

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

한 법적·실천적 지위 부여와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돌봄의 사회화 달성을 

의미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적절

한 평가는 탈상품화도 가능하게 하여[11], 보육교직원

의 삶의 질 향상과 보람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인정차원의 ‘사랑’에서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

정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사랑은 타인이 소중한 가

치를 지닌다는 의미에서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

재로 인정할 때 인정관계를 성립하는 기제가 된다. 개인

은 의존적, 개성적, 자율적이며 타인을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한다. 사랑의 전제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서로가 타인 속에서 각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이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은 주관적 인식을 위한 존재보다는 객관적인 실체로 존

재한다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부여를 위한 가치 인정인 것이다. 

또한 Gordon의 ‘합류적 사랑’의 평등한 관계를 요구

하는 전제와 Hegel의 타인 간의 감정을 토대로 공동의 

삶에 의미를 두는 사랑에서[8]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보

육교직원들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당위성을 찾을 수 있

다.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랑을 전

제하는 고마움을 표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진솔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랑 속에서 타인을 인정한다는 것

은 결국 자신의 사회적 인정은 물론이며, 사랑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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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신뢰관계를 전제하는 인정의 차원 ‘사랑’에서 보육

교직원의 사회적 인정을 지지한다.

넷째, 인정의 차원 ‘연대’에서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을 찾을 수 있다.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는 인정의 대

상으로 인정받기를 소원한다. Hegel의 입장을 차용하

여 설명하자면,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사회구성원들

은 상호인정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결국 타인의 

사회적 인정과 자신에 대한 인정으로 단정하는 입장에

서[8〕찾을 수 있다. 연대는 사회구성원들이 노동시장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환경에서 더불어 살아감을 의미한

다. 즉, 연대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사회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육교직원도 

사회구성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정의 구

도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Axel Honneth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전제한 사회적 

인정이 보장된 사회를 ‘건강한 사회’ 그리고 사회구성원

들이 사회적 무시로 고통받는 사회를 ‘병리적 사회’로 

설파하였다. 보육교직원은 CCTV연속 촬영에 노출되어 

감시받는 돌봄노동의 환경, 인권침해 등의 근무환경은 

스트레스 경험을 초래하고 있다[12]. 이러한 근무환경

은 보육교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의 건강

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보육교직원이 병

리적 사회의 구조에 갇히게 되는 상황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귀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회의 필요

조건으로 사회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인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건강하지 못한 병리적 사회에서 촉발되

는 차별과 무시는 사회발전의 흥망을 초래할 수 있어 

보육교직원이 병리적 사회에 위치하기보다는 건강한 사

회구성원으로 위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

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인을 인정하며 상호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더불

어 동행하는 함께 하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은 개인의 문제로 

출발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국가발전의 

동력과 영유아 돌봄사회화의 성공적 안착이라는 사회적 

연대의 거시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

들의 사회적 무시 경험은 자아실현을 저해하여 사회적 

인정 획득을 위한 기존의 인정질서와 충돌하여 자아실

현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저항을 선택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인정질서와 갈등하는 개인

을 초래하여 인정의 대상과 인정 내용을 확장하려는 인

정투쟁으로 귀결된다[8].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을 

저해하는 사회적 무시 등은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귀결

되어 영유아의 돌봄사회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

어야 한다. 그러나 영유아 돌봄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보육교직원은 단순히 영유아들과 노는 직업으로 

인식되어 인권훼손도 초래하고 있여[11] 인권훼손 등의 

사회적 불인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정차원 ‘권리’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

적 인정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이미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휴게시간 보장 등은 법령에서 명

백히 규율하고 있으나, 권리훼손을 경험하고 있다. 영유

아 돌봄의 보육정책이 공적보조금의 지원과 국가 책임

의 서비스로 접근하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담

보와 보육서비스의 질적확보는 취업모의 사회활동 참여

를 위한 기제로서[1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화적 인정

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

선은 영유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시도와 근무환

경 및 복지여건 등의 개선에서 출발되어야 한다[14]. 보

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저임금 개선 등은 사회적 인

정의 전제조건으로 부인할 수 없다.

2.2 사회적 인정의 전제조건

자아실현 전제를 위한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은 

Axel Honneth의 인정이론에 부합하는 적절한 업적평

가를 전제하며, 적절한 업적평가는 법률적 토대와 사회

적 인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은 보육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자명

한 사실이며, 필요조건의 충족을 위한 전제조건을 다음

과 같이 상술한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다. 현재 보육교사교육원

의 과정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3급 취득과 아울러 보육현

장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문대

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시

설에서 일정 기간 종사 후 보수교육 이수 후 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원의 이수과정은 보육교직원

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현재의 보육교

사 자격획득 제도를 보완하여 수업연한 확대, 전공필수 

이수과목 지정 및 확대와 교사 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

한 4년제 학과체제로 전환, 실습이수의 강화와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15]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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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

다. 보육교직원의 저임금, 복지의 열악함 등의 만족스럽

지 않은 근무환경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불인정은

[10] 물론이며 가치 저평가를 의미한다. 정부는 취업모

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는 고

려하지 못하는 보육현장의 한계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시사한다. 김

현진·윤상용은 맞춤형보육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에서 야간보육시설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시하였다[16]. 맞춤형 보육서비스는 수요의 증가를 반

영하는 당연한 것이다.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사권리에 

대한 연구에서 유치원 교사는 교사인권과 교육권을 중요

하게 여기는 반면, 보육교사는 생활보장과 근무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고되어[17] 보육교직원의 소

진을 감소시키는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개

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보육교직원의 낮은 급여와 보육

교사로서 느끼는 보육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무환경이 

보고되어[18]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정의 필

요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을 시사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

한 근로자성 획득과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절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다. 

보육과 교육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보육교

직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구도에서 유치

원교사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사회적 지위를 부

여받는[3,17] 선행연구 보고에서 돌봄노동의 가치 저평

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휴게시간도 현행법에서 명확

히 규율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에게 휴게시간은 대체

교사의 부족으로 ‘그림의 떡’으로 여겨진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급여수준이 유사직종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

은 보수체계[18]로 급여수준 향상도 요구된다. 

셋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다. 가

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에 대한 낮은 인식은 Esping-Andersen이 제시한 ‘나

쁜 일자리, 하찮은 일자리’[19,20]의 직업군에 위치시키

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육현장의 아동학대 예방차

원에서 실시하는 CCTV설치 의무화는 보육교직원의 인

권훼손의 도구로 여겨진다. CCTV 실시간 촬영은 긍정

적 기대효과보다는 돌봄과정이 실시간 촬영되어 영유아 

부모들이 볼 수 있어 신뢰보다 감시받는[10] 인식이 더 

강하다. 이러한 상황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인식보다

[9] 하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귀

결되어 현실적용을 위한 보완이 요구되며, 이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무시인 것이다. 

사회적 무시는 보육교직원의 자존감 상실 초래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 전달주체자로서의 책무성 회피 및 돌

봄노동 진입의 저해를 초래하고 있어 보육교직원에 대한 

독려 차원의 대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화구성원들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의 변

화도 필요하다. 여전히 낮은 사회적 인식의 잔존은 보육

교직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하찮은 일

자리의 돌봄 종사자로 인식하는 요인이 되고있다[21]. 

넷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적인 지위 보장이다. 현

재 보육교직원의 8시간 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는 지속

되고 있으나,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수령의 문

제, 휴게시간 보장의 어려움, 저임금 등은 법적 지위 보

장의 한계로 해석된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직원의 법

적지위 연구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낮은 법적지위도 

확인되어[19] 법적지위 향상이 요구된다. 보육교직원의 

저임금, 휴게시간 부재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

어[10]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보육교직원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 질 저하도 초래한다. 특히,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은 대체교사 부족으로 권리는 있

으나, 보육현장에서는 누릴 수 없는 어려움의 한계로 보

고되었다[15]. 법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돌봄사

회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달성해야 한다.

3.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실현을 위한

현행법의 고찰

3.1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은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보장을 명백히 규율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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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율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성 훼손보다

는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존귀한 존재로 보호받아

야 한다. 그러나 보육교직원은 보육현장에서 아동학대

의 예방적 차원 이유만으로 24시간 CCTV촬영에 노출

되어 인간의 존엄성보다 인원 훼손을 경험하고 있어 인

권보호가 요구된다[15,21]. 보육교직원의 감시라는 측

면에서 심리적 부담, 자존감 저하 등을 초래하는 요인으

로 보고되어 보완을 요구하는 실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CCTV설치는 목적을 상실한 채 악용되고 

있어 헌법에서 규율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훼손으로 

여겨진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은 보육

교직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3] 상황

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CCTV의 설치는 영

유아 및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영유아 돌봄에 대한 실

시간 접근에 초점을 두어 보육교사의 인권 및 프라이버

시권의 배제를 조장하고 있다[10]. 보육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우선순위에 두는 개

입을 시도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항상 감시받는 근무

환경에서 학부모들과 돌봄에 대한 갈등의 노출은 물론

이며, 돌봄노동에 대한 사기 저하 및 교육자율권의 침해

[21] 등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보육현장에서 돌봄노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아동학대 

근절 차원 명분 아래 설치된 CCTV 설치 의무화는 당

연시하면서 보육교직원의 인권은 간과하고 있다. 항상 

감시받으며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 훼

손의 경감을 위한 제도의 보완은 당연한 것이다. 제도의 

보완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는 적극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적극적 개입은 ‘안심보육’과 보육교직원의 ‘인권 

보호’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인정’을 담보하는 

보육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만족하는 보육교직원 근무환경=보육서비스 

질 향상= 성공적인 영유아 돌봄사회화’ 가 최적의 모형

으로 여겨지며, 이것이 곧 사회적 인정인 것이다. 

3.2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제1조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

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동법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등의 사회적 불인정은 

보육교직원의 의욕 저하 및 보육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

하고 있어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17].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제2조 5항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

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

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라고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동법의 규율에 따

라 영유아의 보호(care)와 교육(education)의 두 가지

의 역할을 수행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보호와 교육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감지되고 있으

나, 현실적으로 보유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중요성

의 인식은 부재한 상황이다. 

「영유아보육법」제3장 25조 제4항은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는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라고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현장

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고려보다는 영유아보육 및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시기상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보육교직

원들이 영유아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하는 상황은 현실

적으로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상황마저 허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유아의 낮잠시간이 보육교직

원이 쉴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드러나[22]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휴게시간이 아닌 보육시설 상황에 따라 누려

야 하는 휴게시간은 권리훼손이며, 영유아 학대 등의 요

인으로 귀결되어[16]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법

적인 권리보장의 당위성을 시사한다. 또한 휴게시간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마땅히 누려

야 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13]. 

「영유아보육법」제4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

육교직원은 영유아 돌봄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및 

불쾌한 언행 등의 민원, 돌봄 문제발생 시 보육교직원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의 요인에[23] 의해 보육교직원을 돌

봄노동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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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보육현장의 근무환경은 보육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의 저하 등을 유발

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24]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당위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보육교직원들은 시설평가, 어린이집의 행사로 

인한 에너지 소진이 높고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으로 휴

가가 필요하여 월차를 사용하려고 해도 대체교사의 부족

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명시하는 휴가 및 월차, 질병에 대

한 휴식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25] 「영유

아보육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육교직원의 이직과 보육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복지서비스 측면에

서 직무환경개선은[26] 영유아 돌봄의 성공적인 안착과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겨진다.

3.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장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

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율하고 사회구성원 인

권 훼손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보육기관의 CCTV 영상촬영 송출은 보육교직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규제, 사생활 및 인권·교권침해 등을 

야기하여[9,27,28]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

성을 유추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

태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인권보호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 인권

보호는 여전히 간과되어 법의 부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4.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정부주도의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급격한 양적 성

장의 쾌거를 달성하였으나,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의 부재함과 낮은 사회적 인식을 초래하였다. 2021년 

통계청 기준자료에 의하면, 35,352의 보육시설에서 국

공립·직장·협동보육 시설 수는 총 8,313개소, 민간보육·

가정보육 시설 수는 27,039개소로 확인되어[29]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선행연구는 보육 및 교육서비

스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부

족에 대한 ‘기관증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여[30]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시사하였다. 보육현장에서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직

원보다 훨씬 더 높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31,32]. 이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이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를 갖는다. 이는 

제한된 보육예산과 보육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의 추가비

용 발생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를 간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육

교직원은 유사직종의 보수체계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

아[27] 보육교직원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Axel Honneth의 인정이론에 부합하는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바

와 같이 헌법 외 법률적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적용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법률

적용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을 전제하는 근

무환경 개선을 달성하여 법의 취지에 적합한 보육교직

원의 처우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백히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현장은 앞서 제시한바와 같이 대

체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영유아 낮잠시간이 휴게시간

으로 주어지고 있어 낮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유아로 인

해 휴게시간 권리는 현실적으로 부재한 상황이다. 보육

교직원의 적절한 휴식은 스트레스 해소와 아울러 영유

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귀결되는 측면에서

[33] 휴게시간 보장은 보육현장의 필요조건으로 여겨진

다. 법적토대는 마련되었으나, 휴게시간을 권리로 누리

지 못하는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보육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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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정착되어야 한다. 

5. 결론

보육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도의 보완 및 보

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논의 및 

학문적 관심과 정책반영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보

육교직원의 낮은 사회적 지위 부여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제도의 한계는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결여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향상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과 처우향상은 보육

교직원 개인의 문제로 접근보다 저출산·고령화 측면의 

보육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모의 노동시장 진

입은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과 사회적 인적자원의 확보

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 인적자

원은 보육재정 확보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토대

도 형성한다는 논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마음 놓고 낳으십시오. 여러분의 아

이는 노무현이 키워 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은  “마음 놓

고 아이 낳으세요. 아이를 돌봐 드립니다.”[34] 의 지자

체 출산장려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저출산 극복과 영유

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의 책무성을 보여주는 것

으로 보육교직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인정

을 다시 한번 유추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저출산·고령

화의 사회로서 국가 존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저출산

에 주목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는 급격하게 감

소하고 있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절실히 요구되

는 시점이다. 이에 취업모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보

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출산장려는 영유아 돌봄사회화의 

성공적 안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영유아 돌봄

사회화의 안착은 보육교직원의 역할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해답이다.

본 연구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돌봄노동에 대한 사

회적 인정 당위성을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과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현행법 

고찰을 토대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본 연

구의 의의를 상술한다.

첫째,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에서 보육교

직원 처우 향상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가정 내의 돌봄공백과 교

육의 기능을 사회가 전담하는 돌봄사회화를 주목하였

다. 영유아 돌봄을 수행하는 보육교직원은 근무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어 영유아 돌봄

사회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육교직원의 업적평가 향상을 위한 ‘생태유

아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시를 통하여 교육적 효과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가시키는[35] 활동

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사회구성원들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선취는 돌봄노동으로 야기되는 정

서적·신체적 어려움과 인격 훼손 경험보다는 보람을 갖

게 할 것이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취업모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정은 가족친화정책 반영과 

저출산의 문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열쇠로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 「헌법」의 규율을 토대로 보육교직원의 인권보

장에 대한 논의를 연구의 의의로 갖는다. 보육기관의 영

유아 학대 예방적 차원의 CCTV설치 의무화로 인하여 

보육교직원은 근무 중 CCTV촬영에 노출되어 인간의 

존엄, 돌봄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및 프라이버시권의 훼

손, 교권침해 등을[24]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해

결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권리보장이 어려운 보육교직

원의 법정 휴게시간 보장을 전제하는 개입 방안을 제안

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의 열악

한 근무환경과 이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음은[35] 

보육교직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불인정으로 여겨긴

다, 보육교직원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국공

립어린이집 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

립어린이집 전환 확대를 제안한다. 보육교직원의 인권

과 영유아의 보호받을 권리가 모두 존중되는 보육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논의와 정책적 개입을 제안한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의 규율을 토대로 보육교직원

의 사회적 인정의 당위성 제안을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성 있다. 그러나 보육교

직원은 학부모와의 갈등, 휴게시간 부재 등의 열악한 근

무환경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근

무환경 개선은[2]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현

행법은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체 보육

교직원을 충원하여[17] 법적 휴게시간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현장은 영유

아 낮잠 유무에 따라 휴게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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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의 상황은 이제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은 보육교직원의 성취감 고취

와 함께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귀결되어[36] 취업모

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영유아 

돌봄사회화의 성공적 안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이는 

「영유아보육법」이 규율하는 바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해

야 가능한 것이다.

넷째,「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율을 토대로 보육교직

원의 인권 훼손, 사회적 무시보다 사회적 인정의 당위성 

규명이라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명백히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보

육기관의 CCTV설치 의무화의 보육정책에 따라 인권·

교권 등이 훼손되는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어[11,35], 보

육교직원 인권보호를[24]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을 제언한다.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보육교직원의 근

무환경과 처우향상을 위한 적절한 급여체계 등에 대한 

제언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37]. 사회적 인정을 

전제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무

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의미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기하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과 현행법의 고

찰을 통해 영유아 돌봄사회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을 위

한 기제로서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을 시도하였다

는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보육교직원의 자아실현→영유아 돌봄사회화의 성공적 

안착→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국가발전의 원동력’의 확

립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보육

교직원이 인식하는 사회적 인정의 전제조건을 제시함에 

있어 보육교직원을 실제 연구참여자로 구성하지 않고 

문헌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연

구의 한계를 갖는다. 향후 후속연구는 보육교직원을 연

구참여자로 구성하여 심층면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당위성과 전제조건을 밝히는 질적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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